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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개 정 안

제 조 발신명의 이 조례에 따라4 ( )

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

서는 사무관리규정 제 조13「 」 에

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

하여야 한다.

제 조 발신명의4 ( ) 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「

관한 규정 제 조13」 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 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5 ( )

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

에게 위임한다.

제 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5 ( )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.

생 략1. ~ 28. ( ) 현행과 같음1. ~ 28. ( )

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29.

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· ·

학교 각종학교의 학교급식 관·

련 시설에 대한 출입 검사· ·

수거 등과 행정처분 등의 요청

및 과태료 부과 징수·

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29.

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· ․
학교의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

의 사항

가 학교급식법 제 조에. 18「 」

의한 학교급식 운영평가

나. 학교급식법 제 조에19「 」

의한 출입 검사 수거 등의· ·

사무

다 학교급식법 제 조에. 21「 」

의한 행정처분 등의 요청

라 학교급식법 제 조에. 25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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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행 개 정 안

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·

마 학교급식시설 사업계획.

수립 및 집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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